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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태국

chapter 01
수입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1. 통관수속

가. 수입통관 절차

○ “태국 내로 물품의 수입”이라 함은 외국에서 선박, 항공기, 철도, 도로, 배관, 

반입로,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태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 수입통관 절차

① 수입농산물은 선적화물이 통관 항에 도착하고 Thai Customs Department의 허가가 있기 전까

지 태국 내 반입이 불가 

↓
② Customs Department는 수입업자에게 선적물 도착통보를 하지 않으며, 도착여부는 운송업자가 

통보함. 수입업자는 선적물 도착여부를 바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필요

↓
③ 해상수입통관을 위해 수입업자는 반드시 통관서류와 함께 송장, 포장리스트, 적재bill 사본, 수입

신고서류 등 관련 서류를 Customs House에 제출하고 관세 및 Business Tax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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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총 관세가 확정되지 않거나 긴급방출이 요구되는 경우, Deposit을 낼 수 있음. 관련서류는 반드

시 창고로 보내져 검열관이 통관서류에 기록을 해야 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은 추가적 세

금이나 벌금이 지불될 때까지 보관됨.

↓
⑤ Port Authority에서 선적물의 크기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양륙비와 보관비를 산정

↓
⑥ 양륙비와 보관비 지불 후, 수입업자가 반드시 영수증과 방출 및 출하 Order를 제출하고 

Warehouse Receipt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승인됨. Customs 방출과정은 보통 2-3일 걸림.

↓
⑦ 폐기되거나 반입불허 된 물품에 대한 Customs Department의 Legal Affairs Bureau에 상고 

가능

- 수입신고 : 관세청과 연계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경우 수동

으로 직접 작성하여 신고함

- 관련서류 제출 :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수입신고서 및 필요

시 수입허가서, 외환거래양식, 원산지증명서, 기타 관련서류 등을 전자식 또

는 서면으로 제출함

- 관세 등 제세 납부 : 관련세금 또는 예치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며, 직접 납부, 

전자이체,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 물품검사 및 반출 : 수입자가 해당 보세창고에 납세영수증과 확인 받은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관검사직원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서와 대

조하여 검사하게 된다. 검사한 물품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할 경우, 세관 컴퓨

터시스템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수입자에게 물품반출을 허락함

○ 태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항만이

나 지역 또는 공항 세관에서 전자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1장 수입 통관제도 ▸▸▸

5

○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작업, 보세창고에의 장치, 무역자유지역이나 

수출 가공지역으로의 반출입 등 통관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통관 업무는 하

역 또는 위탁이 이루어지는 세관(항만, 지역 또는 공항)에서 이루어져야 함.

나. 수입신고서의 전자 제출

○ 수입자는 관세청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컴퓨터시

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이를 관련법과 적하목록 등 참조 파일과 대조하여 해당 자

료의 1차 정확성을 검증한 후, 승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1차 정확성 검증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

게 “에러 메시지”를 발송. 이 경우 수입자는 자료가 수정된 수입신고서를 세

관 컴퓨터시스템에 다시 전송해야 함

-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14자리로 된 전자신고 서류

번호를 발급하며 “세금 및 관세 납부 준비완료” 상태로 전환함. 여기에서 유

형을 나타내는 한 자리 숫자 “0”은 수입신고를 의미함. 이 경우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함

○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자 자료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미리 전송한 경우

- 선박이 일정대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참조 파일과 비교

해서 해당 자료의 1차 정확성 검증작업을 시행하며, 추가로 관련법에 따른 승

인/허가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선박 도착보고 없음”이라는 메시

지를 발송

- 선박 도착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적하목록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수입신고 내용

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적하목록 없음” 이

라는 메시지를 발송. 이 경우 수입자는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선박 대리인에

게 적하목록을 수정할 것을 통지해야 함.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 신고서와 

일치하는 정확한 적하목록을 접수하기 전에는 수입신고번호를 발급하지 않으

며 수정자료 접수 후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수입신고 번호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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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컴퓨터시스템이 수입신고번호를 발급하기 전, 수입자와 세관 컴퓨터 시

스템에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는 과태료 없이 자료를 수

정할 수 있음

- 번호가 부여된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세관 서비스부서에 수정 신청

할 수 있음

❙전자수입신고서류번호의 숫자 별 의미❙
X1  X2  DD3  X4  YY5  MM6  NNNNN7

1. A에서 시작해서 수입신고 번호가 [9A9DD-1-YYMM-99999]를 초과하면 다음 알파벳 (B,C) 

등으로 변경

2. 한자리 (1-9) 0에서 시작해서 수입신고 번호가 9999를 초과할 때 다음숫자(1,2)로 변경

3. 일자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

4. 서류유형을 나타내는 코드

 - 0=수입신고, 1=수출신고, 2=월경신고, 3=화물 선취득 요청, 4=사전 하역 신청, 5=화물 수

입신고, 6=특별 월경 신고, 7=특별 원경 수입신고, 8=환적신고

 - A=내국 이동 수입신고, B=국내 이전 수출신고, C=무역 자유지역에서 이전된 수입신고, D=

무역 자유지역으로 이전한 수입신고

5. 연도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

6. 월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

7. 0001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

다. 관세 등 제세 납부

○ 수입자는 관세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다.

- 은행보증이 필요한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가 관세청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 은행보증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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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

가 해당 세금과 관세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 세금 및 관세 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 수입세금과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면세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 면세 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보증번호, 관세납부번호 또

는 관세면제번호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라. 반입물품의 검사 및 양도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해상 적하목록, 항공 적하목록, 육상 적하목록을 입력내

용과 대조해서 수입신고 및 진행상황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관세청의 리스크 관리원칙에 의거하여 위험도(프로필)를 

확인하게 된다. 신청인이 세금과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물품의 검

사명력 또는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 준다.

- 수입신고서가 “검사 면제”로 분류된 경우,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관세, 관세

가액 및 물품검사 면제 대상”(그린 라인) 임을 입력하고, 수입신고 현황을 “수

입신고필 인도준비 완료”로 자동 전환시킨다.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세관창고

에 해당 물품을 수입자에게 양도할 것을 통보하고, 신청인에서 세관 관할에서 

해제되었음을 통보한다.

- 수입신고서가 “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관세, 과

세가액 및 물품검사 대상”(레드 라인)임을 입력하고, 세관창고에 해당물품에 

대한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신청인이 세관창고를 접촉하여 물품검사를 인수 

받도록 통보한다.

마. 세관창고에서의 물품검사 및 반출 절차

○ 검사 면제 수입신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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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는 항공 선하증권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창고에서 물품

을 수령한다.

- 수입자가 단일창구통관시스템 상에서 통관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입

자는 관련서류(관련법에 따른 면제대상 확인서류, 관련면허/등록/허가를 입

증하는 서류 등)를 세관 서비스부서에 제출한 후 통관절차 종료에 따라 창고

에서 물품을 수령한다.

- 세관 서비스부서는 해당 서류의 수령사실을 기록하고 검사공무원이 세관 컴

퓨터 시스템의 수입신고에 따라 1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접수한 서

류가 수입신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안 별로 적절한 조취를 취하

게 된다.

○ 관세율, 과세가액 및 물품 검사대상 수입신고인 경우

- 수입자는 내륙 컨테이너항만을 접촉하여 물품검사를 받을 준비를 한다.

- 물품검사는 관세율 및 과세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관세율, 과세가액 및 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세관 공무원은 세

관 컴퓨터시스템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검사 신청인에게 물품의 양도를 통

지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창고를 접촉하여 물품을 수령한다.

○ 관세율, 과세가액, 물품검사 대상에 대한 인도 전 검사

-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수입신고서 목록에 있는 물품으로서 리스크 관리대상인 물품은 관세 및 관련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한다.

∙ 다음 사유 등으로 인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관세율 및 과세가액에 대한 검

사를 희망한 경우

① 종전 수입한 물품과 동일유형 및 범주의 물품에 대해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② 세관에서 부과한 관세 등 제 세액이 높게 책정되어, 동 세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을 수입신고서 “비고” 란에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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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자는 ‘과세가액 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 구입가액’에 따라 신고 가액을 증액시키고자 하

는 의사를 세관공무언에 통보해야 한다

② 세관 공무원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수입신고서 각 항목별 증가액을 기록하고, 세관 서비스부

서장 및 책임자에게 방식 1에 따라 과태료 없이 과세가액 증액의 승인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과세가액 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 구입가액’에 따른 과세가액 범주에 

- 관세율, 과세가액,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설명자료, 서류 또는 전자자료의 진위 및 정확성에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과세가액의 산정자료로 제출된 서류나 신고서 내용의 진위 및 

정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의심스

러운 상황이 있는 수입신고서는 보장된 처리 완료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은 수입자에게 신고가액에 대한 해명,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 자

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수입자는 상기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고가액에 대한 해명,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자료 등을 과세가액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입자가 상기와 같은 요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고가액에 대한 해명을 하

지 않거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은 ‘과세가액 산정 

방식 1=수입물품의 구입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 과세가액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이 그에 대한 만족할 만한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자료 등을 접수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세관공무원은 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의 과

세가액 산정을 완료해야 한다.

∙ 신고가액이 ‘과세가액 산정방식 1=수입물품의 구입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가

액을 산정할 수 있고, 관세법 B.E. 2469 규정에 따른 관세청 132호 (B.E. 

2543) 및 그 수정 145호 (B.E. 2547) 2장에 명시된 대로 신고가액이 구입가

액인 경우, 신고가격을 해당 수입물품의 구입가액으로 간주한다.

∙ 수입자가 신고가액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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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과 관세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④ 수입자는 수입항, 지역, 또는 공항의 금융부서에 추가 세액 및 관세를 납부해야한다. 추가 세

액 및 관세가 납부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

을 “검사결과 기록이 가능한 수입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 신고가액의 진위 및 정확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

한 사유 등으로 수입물품의 가액을 ‘과세가액 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 구입

가액’의 방법으로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과세가액 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늦출 수 있는 사유가 된다.

① 수입자가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제 세액의 최고금액 까지 추가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세관은 당해 물품의 견품, 사진, 또는 설명 자료 등을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부여한 후, 물품을 반출시킬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재 사정된 과세가액과 신고품목 통관에 사용된 예치 보증금의 산출근거 등을 세

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 후, 서비스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해당 재평가 가액을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하는데 요구되는(추가 보증금 예치에 필

요한) 세금 및 관세액을 통보한다.

④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차후 물품반출을 위한 예치금 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물품가액의 증가

에 대한 자료를 ‘케이스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동 시스템에서는 자동적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

고, 입항 항만, 지역, 공항의사건조사 담당공무원은 세금 및 관세 벌과금, 부과세 벌과금 및 기

타 과태료 부과 등 조사결과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며, 수입자가 예치금을 납부한 후에

는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 신청인에게 관세 등 제 세액과 과태료 등을 통지한다. 신청인은 

금융 부서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한다.

⑥ 수입자는 물품의 반입 항만, 지역 또는 공항의 금융부서에 세금 및 관세 보증금과 부가세 및 

기타 과태료 등 부족분을 추가로 예치한다. 추가 보증금을 예치한 후는 동 물품을 세관에서 반

출할 수 있다.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검사

결과 기록이 가능한 수입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⑦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하고, 사안에 따라 향후 관세율 산정에 필요한 견품, 사진 및 기타 증

거 자료 등을 채취한 후, 물품 반출을 허가한다.

⑧ 세관공무원이 검사결과를 입력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 자료를 케이스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사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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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관세법 등 기타 관련법에 따라 유죄로 판정된 경우

∙ 관세 EH는 기타 관련법에 따라 유죄로 판정되어 물품반출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수입자가 물품을 검사하고 조기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①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서의 신고가액 등을 검토하여 관세율 및 제세액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고 서비스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산정세액이 승인을 요청한다.

②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서 정보를 물품이 반입된 항만이나 공항의 법무 부서에 통보하여 

사건파일을 작성토록 하고, 물품의 조기 반출 전에는 과태료, 부가세 과태료 및 기타 과태료가 

차질 없이 예치될 수 있도록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다. 단, 관련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

물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외한다.

③ 수입자가 물품의 조기 반출을 위해 추가로 예치해야 할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 

한다

④ 수입자가 물품의 조기 반출을 위해 추가예치금을 예치하게 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납부

영수증 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서 상황을 “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수입신고서”로 자동

전환 시킨다.

⑤ 세관공무원은 향후 문제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의 사진, 또는 기타 증거자료 등을 

채취하고 난 다음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⑥ 검사결과에 따라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정보를 ‘케이스시스템’으로 전송하

여 추가적인 조취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창고에서 물품 인수

○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된 수입신고서 상의 정보와 일

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창고에서 물품이 인출되기 전

에 세관 서비스부서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수정절차를 수행토록 한다.

○ 세관 서비스부서가 이를 수정토록 한 경우, 수입자는 자신이 동 수정작업 등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정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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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세관에서 반출된 물품

○ 통관절차 완료 후 세관에서 반출된 물품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이미 

제출한 정보와 당해 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과세가액 또는 관세율 등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 수입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될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액 또는 관세율 등 상세 내역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한 후 면세지역이나 수출지역으로 이송할 때 역시, 

당해 수입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액 또는 관세율 등 자세한 내역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아. 보세창고에서의 수행절차

○ 검사 면제 대상인 경우

-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은 해당 물품이 통관허가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 물

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 물품이 통관허가증과 다르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세관서

비스 부서에 보고하여 즉시 검사 등 조취를 취하도록 한다.

- 창고에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세관공무원은 물품반출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관세율, 과세가액 및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 수입자가 물품수령을 위해 수입신고서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할 경우, 

창고관리인은 동 물품이 세관의 물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창고로부터 동 물품에 대한 검사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세관

공무원은 그 사실을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다.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관 서비스부터 공무원을 자동적으로 배정하여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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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세관공무원은 그 결과를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고, 창고 관리인에게 통관허가증을 발급하여 물품이 수입자

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한다.

- 창고에서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면 창고는 인도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

에 입력해야 한다.

자.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수입신고 후, 검사대상물품을 공항만 밖으로 반출하

고자 하는 경우

○ 수입신고서가 검사면제대상인 경우도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는 여타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 지시가 있는 경우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에게 “관세율, 가격 등에 대해 세관검사”를 받도

록 통지하고 창고에 대상물품을 준비하도록 관련 자료를 전송한다.

- 창고는 당해 물품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

력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창고는 검사를 위해 수입자에 해당물품을 인도한 후 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

에 입력한다.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관 서비스부서가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과세가

액 확정 후 물품을 반출토록 지시한다.

- 수입항만이나 공항, 면제지역, 수출지역 또는 보세창고에 RFID가 도입･운영

되는 경우, 출입차량은 코드확인을 위해 RFID 판독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

여야 한다.

차. 수입자의 자료 수정

○ B/L 일련번호가 부착된 인도지시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품이 수입되

는 항만이나 공항의 세관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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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 피드백을 받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가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는, 동 사실을 물품을 수입한 항만이나 공항의 세관에 통보하여 사안별 검

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검사 부서에 당해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물품검사와 반출이 완료된 후 수입신고서 상의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공항만 세관이나 검사장소 또는 반출지 세관의 관리 부서에 별도 수정요청

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원산지 규정

가. 원산지 판정의 일반 원칙

○ 수출국가 지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건

- 식물 및 식물이 성장한 후 식물로부터 수확되거나 모아진 산물

- 해당지역에서 가축되거나 태어난 동물

- 해당지역에서 가축되거나 태어난 동물에서 얻어진 물건

- 광물 등 천연자원

-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서 잡은 수산물 등

○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RVC(Regional Value Content)를 고려해 FOB 금

액의 40% 이상의 가치를 생산한 제조,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

정하는 방법

- Build-Up Method : RVC = VOM/FOB × 100%
※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 원료의 가격, 직접노동비, 직접경상비, 운송

비, 이익을 포함한 가치

- Build-Down Method : RVC = (FOB-VNM)/FOB × 100%
※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원료의 CIF 가격 또는 해당지역에서 

원료를 최초로 지불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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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된 원재료의 HS코드와 다른 HS코드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

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앞자리 4단위가 변경되어야 함)

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인 AK Form을 발급 필요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태국의 경우 상무부이며, 한국은 세관(47개)과 상공회의

소(67개)에서 실시함

○ 제3국 송장을 발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해당란에 체크하고 제3자의 회사명, 

국적 등을 기재해야 함

○ HS Code는 수입국의 HS Code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입국의 HS Code 파악이 

중요함. 참고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이상에서 규정하므로 6단위까지 오류

가 없는 경우 원산지 효력을 인정함

다.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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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등록 구비서류

- 서명등록서 (등록서명 1부 포함) 원본 1부 (양식 다운로드)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는 회원 무료, 비회원 55,000원

❙AK Form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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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통관부서 연락처

구  분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Headquarters
1 Sunthornkosa Road, Klong 

Toey, Bangkok, 10110
02-667-7100 02-667-7767

Customs Call Centre
< Operating hours > 
Monday - Friday

08:30 - 16:30

1164 -

Customs 

Clinic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tax and duty incentives, tariff 
classification, valuation, etc.

02-667-7880-4 

(customs_clinic@c
ustoms.go.th)

02-667-7885

Report on smuggling 
activities and 

evasion of duty

P.O. Box 10, Klong Toey, 

Bangkok, 10110

 02-667-7002

02-667-7716 

(feedbacks@custo
ms.go.th)

02-671-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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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태국

chapter 02
관세정책 및 제도

제1절 관세정책

○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B.E. 2530(1987)]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에 대해서

는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다.

○ 태국은 통일상품분류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 : HS)가입국으로 2008. 7월

에 개정된 관세율 표는 HS 8단위 품목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WTO 자료

에 따르면 동 개정 관세율표는 총 8,301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태국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실행관세율, 협정관세율 및 할당관세율 등으로 구

성된다. 기본세율 및 실행관세율은 태국이 회원인 다자 또는 양자간 협정에 가

입하지 않은 국가에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WTO 협정

세율과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협정세율 그리고 호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있으며,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

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 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

시만 별도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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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태국 관세청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th)에 

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태국 관

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싸이트에는 품목분류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수입관세율, 수출관세

율, 관세감면세 대상품목, 화학물질목록, 철장제품목록 등이 명시되어 있고 Hs 

Code별, 연도별, 국가별, 관세율 유형별(기본, 실행, 협정세율 등) 통합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국내외 무역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가. 법정관세율

○ 2003년 이후 태국의 법정 기본세율 체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태국에서는 법정(기본)관세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태국의 실행관세율(일시 또는 조정세율)은 국회의 비준 없이 재무부

장관이 내각의 승인과정을 거쳐 적용한다. 또한 재무부장관은 필요 시 내각의 

승인과정을 통해 관세율 표 상에 게시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각종 특별 관

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 태국의 법정관세율 구조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관세율 표는 총 31개 등급의 품목별 

종가세율(0~80%)과 19등급의 특별세율, 158개의 대체세율(Alternative dut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율의 종가세 적용 품목 군에는 민감 품목들이 주로 포

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차, 마른 양판, 오토바이 등 12개 품목(60% 적용)과 

65% 적용의 고체형태의 설탕, 80% 적용의 자동차류 15개 품목 등이 포함된다. 

나. 실행관세율

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 태국은 전체 관세품목 중 73.7%를 최혜국대우(MFN) 품목으로 양허하여 놓

고 있다. 이에는 모든 농산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비 농산품의 경우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69.5%가 종가세, 특별세, 대체세 등의 형태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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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리고 태국은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회

원국으로서 일부 IT 생산품에 대한 협정관세율(0%) 계상을 2005.1월에 이미 

마무리 하였다. 

-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에는 소금, Mineral fuels, Chemicals, Fertilzer, 펄

스, 운송장비, 고무생산품, 철장 등이 있다. 실행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은 경

우 또는 실행세율이 특별세율이고 기본세율이 종가세율일 경우에는 낮은 세

율 우선 적용된다. 실행관세율은 내각의 승인 하에 언제든지 기본관세율 수준

까지 조정될 수 있어 이는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② 비종가관세율(Non-ad Valorem Duties)

- 특별세율과 대체세율로 구성되는 비종가관세율은 전체 대상품목의 16.5%를 차

지한다. 비 종가세율에 해당하는 품목은 주로 농산품, 식료품, 플라스틱, 고무, 

펄프, 종이, 섬유, 가죽제품 등이고 이는 태국 관세율 상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③ 특별관세율(Special Duties or Surchares)

-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해 특별 부과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할당량을 초과

하여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 톤당 180Baht의 부과금을 징구하고 

Flour, Meal, Pellets of fish, Crustaceans, Mulluscs 등에 대해서는 5%

의 종가세유를 부과한다. 수입 부과금은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

다. 그 중 종가의 부과금은 특별관세율에 관세액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다. 한-태 협정관세율 체계

○ 한-태 협정관세율 개요

- 한-태 협정관세율은 기본적으로 한-ASEAN 협정관세율에 근거하고 있다.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은 2004.11월 최초 협상개시 이후 총 24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2006.8월은 상품협정에 서명을 하였으나 당시 태국은 우리나라 

쌀, 자동차 등 민감 품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내 정

치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서명에 불참하게 되었다. 이후 태국 측 요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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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별도의 협상을 수행하여 왔으며 2007.12월에는 최종타

결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 2009.2.27일 태국 후아힌에서 양국대표가 정식으

로 한-ASEAN 자유무역협정 가입 의정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2010.1월부

터 발효되었다. 

○ 태국과 관세양허 내용

- 태국의 양허는 일반 품목군와 민간 품목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반품목군

은 다시 1군과 2군으로 구분하여 양허하고 있다.

- 일반품목군은 2017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5,209개 품목, 전체품목수의 

94.45%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91%에 상당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 별도의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에 철폐하고 78개 품목

은 2017년까지 철폐토록 하는 등 구분하여 양허하고 있다.

- 민감 품목군 중 일반 민감 품목의 경우 3.17%에 해당하는 175개 품목 또는 수

입액기준 5.2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5% 이내로 관세를 

감축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초 민감 품목에 131개 대해서는 6개는 2016년까

지 관세 50% 인하, 37개는 20% 인하, 6개는 50% 이상 인하, 51개는 최소 수

입할당 물량 적용,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양허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 기계 및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에 모두 관세가 철폐되었고, 화장품의 경우 

2017년까지 관세철폐 예정이며 철강은 일-태의 EPA 일정에 준하여 관세를 

감축하여 나가도록 하고 있다. 담배(72%)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2절 관세제도

가. 관세평가제도

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 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시점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

하였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이 과세가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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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조

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계 또는 

판매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제3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

액을 말한다.

- 아래의 수입 품목은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선물, 견본, 공짜제품

∙ 판매대행 물품(판매를 요청받아 수입하였으나 물품인수자가 판매비용만 받

는 경우)

∙ 회사의 지점이 수입한 물품

∙ 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

∙ 폐기를 목적으로 수입하여 수입자가 수수료만 지급받은 경우

∙ 구매자가 아니고 중간 판매자인 중개인이 수입하는 물품

②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 동종물품은 물리적 형태, 품질, 사회적 평판 등에서 당해 수입품과 같은 요건

을 갖추고 있고 동일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의미함. 이러한 동종물품의 거래

가격은 도착항까지의 운임, 운송,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고려하여 당

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됨

-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같거나 유사한 시기에(당해 수입물품의 수출일

로부터 30일 전후) 태국에 수출되어야 함

∙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야 함

∙ 당해 수입물품과 같은 거래규모 또는 수량이어야 함

∙ 태국 내에서 수행된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기타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아야 함

- 같은 규모 또는 같은 수량의 동종품목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규모나 수량을 조정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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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규모는 같으나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수량 조정

∙ 수량은 같고 거래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규모 조정

∙ 규모와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규모와 수량을 조정

∙ 위의 조정에 있어서 운임, 보험료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

정하여 결정

- 하나 이상의 동종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의 물품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정한다.

③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당해 수입물품을 생산한 자에 의해 생산된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

람에 의해 생산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적용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음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유사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같은 시기 또는 유사한 시기(당해 수입물품의 수

출일로부터 30일을 전후한 시기)에 태국으로 수출된 것이어야 함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이전에 과세가격으로 이용된 적이 있어야 함

∙ 동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당해 수입물품과 거래규모 및 거래량이 같아야 함

∙ 동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엔지리어링, 계획, 스케치 등의 용역비가 포함되

어있지 않아야 함

- 만약 동일 거래규모나 거래량의 유사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거래 

규모나 거래수량이 다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이를 조정하여 거래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 거래규모가 같고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수량을 조정

∙ 거래수량이 같고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규모를 조정

∙ 거래규모와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규모와 수량을 조정

- 만일 운임, 보험료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거래가

격을 정할 수 있음

- 만일 유사물품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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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방법 또는 당해 수입물품의 단위당 국내 거래가격에서 비용을 공제한 가격

- ①~③방법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조건으로 태국에 판매된 수입물

품의 단위당 거래가격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 만일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단위당 국내 거래가격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거래가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최고수량으로 판매된 가격

∙ 상호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된 가격

∙ 아래의 원재료, 장비, 용역을 제공한 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매된 가격

* 수입물품에 체화된 원재료, 부품 또는 유사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도구, 모울드 또는 유사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모된 원재료

*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행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수 불가피한 엔지니어링, 계획, 스

케치, 기타 용역

∙ 아래의 비용을 공제

* 당해 물품의 태국 내에서 판매와 관련된 이윤 및 일반경비 또는 지불하였거나 지불하

기로 계약이 된 커미션

* 태국 내에서 발생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

* 당해 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제 세금

- 단위당 거래가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가격을 사용할 수 있음

∙ 당해 물품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전 후로 가장 근접한 날에 태국에서 판매

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

∙ 물품이 수입된 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단위당 거래가

격에서 비용을 공제한 가격

∙ 수입되어 태국 내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대의 수량으로 판매된 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에서 비용과 가공비를 공제

한 가격. 이 가격은 수입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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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가계산방법

- ①~④방법까지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법

을 적용한다. 수입자가 요청하고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⑤방법을 제④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은 아래 항목의 합계로 정함

∙ 원재료, 부품, 노무비, 가공비, 기계장비, 유지비 등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가공비용. 다만, 수출환급 대상 원재료에 부과되는 생산자

의 국내 제세금은 제외

∙ 다른 생산자에 의해 태국에 수출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판매로 발생하

는 이윤 및 일반경비 합계

∙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용기 비용

∙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된 재료 및 노무비

∙ 아래의 재료 및 장비 비용

* 수입물품에 체화된 재료, 부품 또는 유사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도구, 몰드 또는 유사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모된 원재료

∙ 운임, 운송비, 보험료 등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반하기는 소요되는 

비용

∙ 생산자의 비용으로 태국 내에서 수행된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수불가격

한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등 용역비

⑥ 역산가격

- ①~⑤방법까지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5가지 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기준, 원칙, 요건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 태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

∙ 2가지 가격이 있을 경우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정해진 가격체계

∙ 수출국가의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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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 방법에서 언급된 항목이 아닌 생산 비용

∙ 태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수입물품의 판매가격

∙ 최소 과세가격

∙ 근거 없이 결정된 가격  

- 역산가격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법

∙ 각 방법의 기간은 1회에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동종 또는 유사물품은 과세가격의 평가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

∙ 제 3국에서 수집한 비용, 원재료 가격정보도 계산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

∙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과 동등한 가격

∙ 전문가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

나. 관세(사후)심사제도

○ 수입 사후심사

- 세관사후심사 대상기업 및 관계자의 의무

모든 수출입관련 기업 및 관계자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일로부터 5년 이내 문

서, 장부 등 기타 관련서류를 자체사무실 및 보관시설에 보관할 의무를 진다. 

만약 기업이 폐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기업, 관계자, 정산인은 모든 관련서류

를 폐업일로부터 2년 동안 당해 기업 사무실 또는 정산인 사무실 등에 관세청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히 보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관련서

류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여타장소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의 사후

심사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 태국관세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 수출입관련 기업 및 관계자 보관서류의 유형 및 종류

∙ 수출입업자의 경우 : 보관서류는 납세영수증, 수출입허가서, 재무제표 및 기

타 회계 관련 서류, 운임 및 보험 지불문서, B/L, L/C, 송장, 물품구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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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계약/서신, 판권(저작권), 로열티, 커미션, 재고목록, 물품 구매/판매/

제조/가격산정 관련 보고서류 등

∙ 선사 또는 대리점의 경우 : 적한목록, B/L, 운임지불서, 기타 물품운반 관련서류

∙ 상기 대리인의 경우 : 당해 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 및 선사/대리점이 보관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

∙ 상기 관계인의 경우 :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소관분야 서류 보관

- 사후심사직원의 권한

담당세관직원은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회계장부, 거래장부, 정보문서, 기타 

관련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업체 또는 관계인의 사무실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세관직원은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회계 및 거래장부, 기타 관련서류, 증거물 등을 세관사무실로 인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사후심사 절차

세관 담당직원은 10일 이전에 사후심사 사전 통보

↓
세관 담당직원은 신분증과 심사관련 공문서 제시

↓
세관 담당직원은 심사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완료

(심사 연장은 3회까지 가능)

↓
담당 세관직원 심사결과서 작성 후 심사대상자에게 전달

↓
위반 협의 및 범칙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사무실로 인취한 후 15일 이내에 

심사대상자에게 반송

(심사연장은 15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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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심사 담당자는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심사 종료

(심사연장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범칙행위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담당직원은 상부에 관련서류를 되돌려 줄 것을 제안한다. 
관련법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담당직원은 세액 및 벌금 등 관계부서를 통해 차후 법적절차 조치

○ 수출 사후심사

- 세관 사후심사분에서는 수입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 또는 전송 받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별기준에 의거 위험도를 분석하게 된다. 각 부서

에서 별도의 선별기준을 정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동 제시자료를 추가하여 위

험분석에 사용하게 되면 위험분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함

∙ 신고서 첨부서류의 정확성 확인

∙ 신고서, 상업송장 및 첨부서류의 신고내용 확인

∙ 컴퓨터에 입력된 신고서 및 상업송장 관련 자료의 확인

∙ 승인서, 면제허가서 등 세관 기본서식에 대한 확인

∙ 제한물품 여부에 대한 확인, 제한물품에 대해서는 허가서, 면허증 등의 서류

의 대한 확인

∙ 각종 세율 및 수수료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 환율, 과세가격, 관세액의 계산 등에 대한 정확성 확인

∙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담당자는 수출신고서 원본에 “심사완료”라는 

봉인을 날인

다. 관세환급제도

○ 일반원칙

- 관세환급의 일반 원칙

신고서가 관세환급 대상이어야 하며 이는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입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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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확인된 신고서 및 관세법 제19조의 2에 의한 관세환급 대상 물품으

로서 정상적으로 수출이 이행된 신고서가 이에 해당 된다. 관세환급 신고서는 

유형에 따라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 환급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검토

- 보증금, 관세, 기타 납부금에 대한 환급 및 환급통지 절차

- 보증금 및 관세 환급수표의 발행

제3절 비관세장벽

1. 태국의 비관세장벽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전통적인 관세에 의한 무역장벽 이외의 무

역관련 절차, 제도 및 규제, 즉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s, NTBs)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비관세장

벽들은 국가간 무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표준, 인증 

등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관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등 개별 기업이 직접 대응하여 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2. 주요 비관세 장벽

가. 표준 및 품질표시(기술인증 등)

○ 태국의 독자적 인증제도

- 국제표준(IEC)의 인증 시험소에서 받은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태국

의 표준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과 금전적인 해가 발생하고 정식 수

입 전에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행정적인 문제로 신제품 출시 등

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농산품,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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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 등 10개 카테고리 85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이 정한 표준 공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 TISI의 규격을 따를 때만 정부조달 상 특혜를 

주고 있다. 다만, TISI에서 인정한 CE마크 등 일부 외국 인증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제출과 함께 수입 통관 시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 이 역시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 수입 시 검사는 한번이 아닌 매번 수입 시마다 검사를 요구해 수입 절차를 번

거롭게 하기도 한다.

- 특히, 태국 내 품질인증 관련 규정상 강제기준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 시는 반

드시 TISI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제출과 더불어 샘플 테스트가 필수적

으로 시행 된다.

- 한국 전자제품 수출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CB Test를 기 획득했음에도 불구하

고 TISI에서 동 인증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샘플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하고 태

국으로 비료 수입 시 일반타입의 비료가 아닐 경우도 Agriculture Chemistry 

Department에서 별도의 테스트 및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 태국의 Labeling(Mark) 제도

- 태국은 공산품에 대해 우리나라의 KS제도와 같은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이 11개 산업 74개 품목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동 제

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소비자 보호의 일반적 취지 외에 사실상 태국상품의 품

질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식품류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원산국 정부 또는 인

정받은 민간연구소가 발급한 식품분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는 5개의 원사지 라벨과 태국어 라벨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 또한 태국의 The Industrial Product Standard Act에서는 장난감, 게임, 

스포츠용품 및 관련부품, 엑세서리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로서 산업표준원

(TISI)으로 하여금 건강, 안전, 환경보호 등 명목으로 성능검사 및 인증서를 

요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입 및 국내 생산품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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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안전

○ 태국 역시 식품의 위생과 안전문제와 관련 비관세장벽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WTO SPS협정(위생검역협정)에서는 동 협정의 적용에 있어 기준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이용 가능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 및 기

술 등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최소한의 조치에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산물 및 식품 

- 태국으로의 곡물, 과일 식품 및 그 가공품 수입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이 많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 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식품 수

입허가에는 통상 300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매 3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 성분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과정도 설명하여

야 하는 등 까다롭다.

○ 의약품

- 의약품 수입허가는 성분분석, 검사 등 모든 과정이 종료되기까지는 3개월 정

도 소요되고 수입자는 별도 등록을 필 하여야 하며 이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

다. 1999년 11월에 발효된 의약품에 관한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

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일부 절감시켰으나 여전히 이전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 일반 의약품 수입검사에는 1,500바트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태국에서 처음 

소개되는 의약품의 경우 통상 40,000바트의 검사비용이 소요된다. 일부 절차

가 단순화 되었음에도 아직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령 한국 

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식품에 대해 태국에서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추

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운송기간 및 검역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가

산되어 식품의 유통기한 제한에 따른 판매기간 축소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 화장품

- 화장품의 수입허가는 물론 라벨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한 성분 등이 식약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샘플, 제품공식, 태국 화장품 규정

을 준수 한다는 보증서와 함께 대표자가 태국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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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

- 의료장비를 원하는 업체는 수출국 선적에 앞서 태국 식약청에서 수입 및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량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복잡한 수입절차 

때문에 대다수의 수출기업은 태국 내 수입업체에게 수입과 관련된 권한을 위

임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게 된다.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건은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식품영양성분 표시의무

가 상기 SPS협정의 당초 목적을 넘어 무역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

부에 대해 쌍방이 상반된 시각을 보임에 따라 의견대립을 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GMO 수입국의 입장을 취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

GMO 수출국들의 입장 GMO 수입국들의 입장

∙ GMO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그 과학적 구성

에서 차이가 없을 경우는 기존의 식품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식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따라서 실질적 동등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과학적

으로 입증되니 않는 한 동 물품에 대해 별도

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명백한 “비관세장

벽”이라고 주장한다.

∙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할 때까지 기존 식품과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과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 식품이 그렇지 않은 

식품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다. 환경보호

○ 기술표준의 무역장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것은 환경 기술 장벽이다. 환

경 라벨링과 관련 WTO TBT협정에서는 상품 자체만이 아니라 공정 및 제조방

법 등 영역에 대해서도 동 협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상품의 생산과 소비 및 폐기

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환경상의 위해 여부에 대해 동 협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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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출입부과금

○ 태국은 국제무역진흥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일부 수출입품목에 대하여 수출입부

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품수출입법 제5조에서는 경제안정, 공공이익, 공중보

건,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선의를 위해 상무부는 내각의 승인에 따라 수출입

부과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주 및 종류에 대한 요건을 지정하여 관보에 게

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 6조에서는 수출입부과금의 부과 및 그 요율에 

대한 수정,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부과금 납부절차 등은 상무

부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수출입부과금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재무성의 국고에 납부되지 않고 국제무역

진흥기금에 직접 입금된다. 태국정부는 국제무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상무부 

내에 “국제무역진흥기금”을 설립하고 수출입부과금을 동 기금의 주요 재원으

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기금의 집행과 배분에 대한 규칙과 절차는 내

각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에서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수출입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부과금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부당한 조치를 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

과되거나 2가지를 병행하여 부과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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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검역제도

제1절 식물검역 규정

1. 법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

○ 수입금지 및 제한 등은 장관 규칙 또는 공고를 통해서 규정

2. 용어의 정의

○ 식물(Plant) : 식물과 그 일부분(생사여부 불문) 

○ 금지품(prohibited materials)

-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공고한 식물, 식물병해충 및 운반매체

○ 제한물품(restricted material)

-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공고한 식물, 식물병해충 및 운반매체

○ 비금지물품(unprohibited material)

- 금지품 또는 제한 물품이 아닌 식물

○ 식물검역장(plant quarantine station)

- 금지품 또는 제한 물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공고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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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검역장(post-entry quarantine station)

- 식물 및 금지품을 유치하기 위하여 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장소

○ 식물병해충방제지구(plant pest control area)

- 식물병해충을 방제 또는 박멸하기 위하여 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지역

3. 금지품(Prohibited materials)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

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4. 제한물품(Restricted materials)

○ 금지 지역산이 아닌 벼속 식물, 생벼풀, 벼싹,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

속 식물 및 코코넛

○ Saccharum속 식물, 커피속 식물, 고구마, 면화속 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

오, 바나나속 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속 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

파야, Aleurites속 식물, 타로, 소맥, 대두, mung bean, 수수 및 난과 식물

5. 감귤류 과실의 수입요건

○ 수출국은 태국 농업국에 다음 정보를 제고함 

- 감귤병해충의 목록

- 효과적인 감귤소독방법

○ 태국과 수출국 간에 다음 사항을 합의해야 함 

- 소독처리, 처리된 과실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식물검역증, 수출국

에서의 검사방법, 태국의 반입항에서의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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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지품 수입

○ 금지품은 방콕항, 방콕공항 및 방콕우체국을 통해서만 수입하여야 함

○ 농업국장이 발부한 수입표찰을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 금지품은 농업국장 앞으로 송부하여야 함

○ 사전 수입허가 필요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7. 제한물품 수입

○ 식물검역장을 통해서 수입하여야 함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8. 비 금지물품 수입

○ 비 금지품을 수입한 사람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식물검역관에게 통보해야 함

9. 수수료

○ 식물검역관 사무실 밖에서의 업무처리 또는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후에 업무가 

수행될 때에는 일정 수수료 및 여행경비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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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물검역 규정

1. 동물 수입 검역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태국으로 동물 수입을 희망하는 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로부터 수

입 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연락하여 태국으로 동

물 수입 시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동물

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신청서는 수입자의 신원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함

- 수입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입자와  수입자 대

리인의 신원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 

- 가축 개발부는 동물 건강 요건이 포함된 수입 승인 발급 전에 원산지의 동물 

질병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음

- 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동물의 건강 조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임

- 수입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의 동물 건강 요건에 따라 수입할 동물들을 미리 준

비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의 수의청으로 수입 승인서를 송부해

야만 함 

- 수입 동물과 관련된 장비가 필요한 경우, 수입자는 입국항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정확한 도착 날짜를 도착 전 최소 3일 전에 확증해야 함

○ 수입 시 절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수입 통관 수속 시에 임시 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권한이 있음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 동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 증명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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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동물이 도착한 후 종합점검 전에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임

- 육종을 목적으로 한 수입동물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공제받기 위한 동물 혈통 

증명서 혹은 다른 증서를 수입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제출해야 함

- 수입자는 수입할 동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 리스

트, 패킹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태국 내각 규정에 따라 정해

진 수입세를 지불해야만 함

○ 수입 후 절차 

- 도착 시 바로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수입동물은 동물 검역 시설로 이동됨

- 검역 기간 동안, 질병에 대한 규정된 검사와 조회를 위해 모든 수입 동물의 샘

플이 수집될 것임

- 이동시 혹은 검역 시 수입될 동물이 아프거나 죽는 경우, 모든 관계자 및 부서

에 즉시 알려야 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다른 어떤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규제

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함

- 최종 수입증서는 모든 수입 동물의 규정된 심사를 통과한 후, 태국의 수입 검

역을 완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동물들이 풀어질 시점에 발급될 것임

2. 축산물 수입 검역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축산물을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태국 가축 개발부

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입국항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의 수의청에 연락하여 태국으로 축

산물 수입 시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함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축산

물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신청서는 수입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원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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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가축 개발부는 동물 건강 요건 사항이 포함된 수입 승인서를 발급하기 

전, 원산지의 동물 질병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음

-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의 동물 건강 요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 상태

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임 

- 수입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에서 제정한 동물 건강 요건에 준수하여 수입 축산

물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 수의청에 수입 승인서를 송

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장비 필요시, 정확한 도착 날짜를 수입 전 최소 

3일 전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확증해야 함

○ 수입 시 절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수입 통관 수속시에 임시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권

한이 있음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 증명서는 

수입 동물이 도착되는 대로 종합점검 전에,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임

- 수입자는 수입할 축산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리스

트, 패킹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태국 내각 규정에 따라 정해

진 수입세를 지불해야만 함

○ 수입 후 절차 

- 도착 시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축산물은 승인된 검역 시설로 이동됨. 검역 

기간 동안, 적합한 실험을 거친 검사와 조회를 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샘플

이 수집될 것임

- 최종 수입증서는 수입하려는 축산물이 심사를 통과하고, 태국의 수입 검역을 

완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축산물이 방출할 시점에 발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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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혹은 축산물 수송 시

동물 혹은 축산물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송시 태국에서 환승할 경우 국제동

물검역소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함 

○ 절차

- 동물 혹은 축산물을 태국 환승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송하려는 자는 이동하기 

최소 3일 전 항만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통보하고 신청서를 제출

해야만 함

-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신청서에 첨부된 공식 건강 증명서, 청구서, 가격리

스트, 패킹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이동 승인을 위

하여 확인하여야 함

- 세관 수속을 위한 수송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수송

할 동물 혹은 축산물의 일반적인 건강 검사와 필요시 소독을 진행하여야 함

- 수송할 동물 혹은 축산물은 검역 시설로 옮겨지며, 소유자는 이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소유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과 관련된 태국 내각 규정에 명시된 수송비를 지

불해야만 함 

4. 동물/축산물 수송 및 수입 시 필요한 서류

○ 개 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 대리자 임명에 대한 공문과 대리자의 신원확인증 사본 (수입자가 신청서를 직

접 제출하지 못할 시, 대리자를 임명해야함)

- 주택 등록증 사본

○ 법 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 법인 등기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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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임명 공문

- 대리인 신원증명서 사본 

○ 상업용 목적이 포함될 경우

- 동물 무역 허가증 (이 허가증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축부에서 적용될 

것임)



49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태국

chapter 04
라벨링제도

제1절 관련 법 및 규정

○ 태국의 식품산업은 식품법과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규정한 법에 의

해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입허가와 함

께 규격화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태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 관리 대상 식품

에 대해서 식품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육류, 과일류 및 채소와 같이 중요한 식품에 대하여 일부 농산물 관리청과 협력

관리 기관에서 수입허가와 함께 열처리 위생처리 증명서를 요구한다.

제2절 식품분류

1. 구체적인 관리식품(Specifically - Controlled Food)

○ 식품 등록이 필수이며 품질규격, 세부항목, 포장, 라벨링 필수요소 등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4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follow-up formula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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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ant food and follow-up formula food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 Supplementary foods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 Sodium Cyclamate and food containing Sodium Cyclate

- Food additives

- Weight-control foods

- Stevioside and food containing Stevioside

- Beverages in sealed containers

- Foods in sealed containers

- Flavored milk

- Yogurt milk

- Cow’s milk

- Other milk products

- Ice cream

2. 규격화된 식품(Standardized Food)

○ 규격화된 식품의 경우, 제품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나 제품의 특성과 라벨은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정한 규격을 따라야 한다. 다음의 32가지 타

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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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라벨이 요구되는 식품

○ 위의 두 가지 분류보다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매자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식품이 이에 해당되며 12가지 타입의 식

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 Special purpose foods, Irradiated foods

- General food obtained through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

- Processed gelatin and jelly, Chewing gum and candy, Bread

- Sauces in sealed containers, Brine for cooing, Brown rice flour

- Meat products, Flavoring agent, Ready-to-cook and ready-to-eat foods 

육류제품 라벨링 (Mea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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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인 식품

○ 식품등록은 요구되지 않으나 위생상태, 안전성, 라벨 그리고 광고의 내용이 감

독된다. 일반식품은 태국 정부고시에 의해 표준 요구사항들을 따르게 된다.

제3절 라벨링 표기사항

1. 표준라벨

○ 구체적으로 관리되는 식품, 규격 식품, 라벨 부착이 필수로 분류된 수입 식품 

또는 국내 식품은 표준라벨을 부착해야 함

- 태국 라벨은 수입되어 반입되기 전과 수매상에게 전달되기 전에 부착돼 있어

야 함. 반입 이전에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태국 FDA에 의해 압수됨

- 스틱 라벨은 태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승인된 라벨과 식품 

포장 크기는 단일 식품 항목에만 적용되어야 함

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은 태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어의 알파벳

이 약간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FDA로부터 일부 내용의 생략을 허가 받는 경우는 가능함

- 식품명, 식품의 시리얼 번호   

-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산국가(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은 생산자 또는 재포장

자의 이름과 주소) 

- 식품의 정량(고체제품의 실중량, 용액제품의 실용량, 반고체제품의 실 중량과 

실 용량, 기타 식품은 실 중량 표시)

- 봉인된 용기에 있는 식품은 실 내용물을 표시하며 용액부분을 제외한 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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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시함. 식재료에서 용액부분만 나눌 수 없는 제품은 제외됨. 기본적으로 

내용물의 리스트는 전체 퍼센트로 나타내며 주요 내용물부터 시작함. 농축된 

제품 또는 사용전 희석･용해가 필요한 제품은 희석･용해 제품의 비율을 반드

시 표시해야 함

- 방부제를 사용한 제품은 “방부제 사용”을 표시

- 색소 사용 시 “천연색소 첨가” 또는 “인공색소 첨가”를 표시

- 조미료 사용 시 “------- 조미료 첨가” 표시

- 감미료 사용 시 “------- 감미료 첨가”를 글자크기 2mm 이상과 글자색

은 배경의 보색으로 표시

- 향신료 사용 시 “천연향” 또는 “인공향”을 표시

- 제조일자(연/월/일 또는 연/월), 유통기한(연/월/일), 최적 상태의 제품 품질

보증 기한(연/월/일) 표시. “제조”, “만료”, “사용 전”의 단어를 사용하여 표

시하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

∙ 제조일자(연/월/일), 유통기한(연/월/일), 90일 이내 보존 가능한 제품의 최

적상태 또는 품질보증(연/월/일)

∙ 제조일자(연/월/일), 유통기한(연/월/일), 90일 이상 보존 가능한 제품의 최

적상태 또는 품질보증(연/월/일)

∙ FDA에 의해 지정된 특정 제품의 유통기한(연/월/일)

3. 제조업체의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의 라벨

○ 영어 알파벳이 일부 포함된 수입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은 태국어 라벨을 사

용해야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기해야함

- 식품종류와 이름, 식품의 시리얼 번호   

- 미터법으로 표시된 제품용량

-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산국가(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은 생산자 또는 재 포

장자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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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가공식품의 라벨링 변경공시

○ 2009년 8월 30일 태국 FDA는 식품 라벨링 필요조건의 측정과 스낵 식품에서 

사용되는 라벨링 로고 필수조건을 철회하였으며 가공식품의 보존유지 필수조건

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을 공시하였음

○ 하지만 태국 FDA는 스낵식품에 관련된 문제들은 보건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야할 것을 제안하여 라벨링 경고 메시지를 “적게 섭취하고 건강을 위하여 운동

합시다.”로 변경하였음

- 라벨링 부착 대상제품 : 감자칩, 옥수수 칩, 스낵 식품, 비스킷/크래커, 와플제품

스낵 식품 라벨링

5. 유아용 우유제품 라벨

○ 모유의 중요성과 유소아를 위한 모유 수유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태국 FDA

는 아래의 내용을 라벨에 포함되도록 보건부 공시를 변경하였음

- 모유는 충분한 영양분을 가진 유아의 최고의 식품이다

- 변형된 우유는 의사, 간호사에 의해 추천된 것이어야 한다

- 정확하지 않은 조제와 혼합은 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

○ 위의 3가지 내용은 가로로 바탕과 색깔 대비를 이루어 표기해야 하며 첫 번째 

내용은 읽기 쉽게 굵은 글자로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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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양 정보 라벨링(Nutrition labeling)

○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식품은 의무적으로 영양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 특정한 영양분이 요구되는 식품

- 영업촉진을 위한 영양적 가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 FAD에 의해 지정된 식품

○ 영양분 라벨링 규정에서 제외된 식품은 유아용 식품과 유소아를 위한 보충식품

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식품들은 제외됨

○ 영양분 라벨링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 사용은 선택임

영양성분 라벨링 예

7. 영양 성분표시(Nutritional Claims)

○ 영양 성분표시는 식품이 가진 특정한 영양분의 상태 및 내포한 것의 표현을 의

미하는 것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유량, 비타민, 미네랄 함유량 등을 표

현한 것임

○ 태국 FDA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Low 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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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reduced”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good source of”, “rich in” 등 

조금은 다른 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있음. 아울러 영양성분의 크기, 참고량, 나

라별 일일섭취량을 표현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가. 영양성분 주장

○ 영양성분 주장은 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수준을 표기하는 것을 말하며 “칼

슘의 원료”, “저지방 고섬유질”로 표기할 수 있음

○ 식품의 본연의 성질을 잃거나 영양성분이 전혀 없는 식품이 “free” 또는 “low”

라는 용어를 식품명에 포함해서는 안됨. 한편 가공, 변환, 일정한 공법을 이용

해서 식품에서 영양분을 제거하거나 영양분의 양을 낮추는 행위는 영양분 청구

에 의해서 규제됨

나. 상대적인 주장

○ 상대적인 주장은 2가지 이상의 식품에너지 또는 영양성분 기준을 비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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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며 “less than”, “fewer”, “more than”, “reduced”, “lite/light” 등

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함 

○ 하지만 이미 “low” 또는 “very low”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분 성분 또는 에너지 

값을 표시한 경우 상대적 주장이 허용되지 않음

다. 영양분 기능 청구

○ 영양분 기능 청구란 인체에 미치는 영양성분과 관계가 있으며 “칼슘은 뼈와 치

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철 성분은 적혈구 조성의 요소이다”라

고 표기하는 것임

○ 영양분 기능 청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표기되도록 허가되었으며 모든 조항

은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태국 RDI에 등재된 필수 영양분은 영양분 기능 청구의 대상이 됨

- 식품의 주요 재료가 되는 영양분은 영양분 기능 청구를 표시해야 함

- 특별한 식품 성분이 아니더라도 영양성분 청구를 만드는 데 참조되어야 함

- 영양성분 청구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영양성분 주장은 질병 치료 또는 회복에 효과적인 성분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거

나 내포해서는 안 됨

라. 유전자 변형식품

○ 태국 정부는 상업적으로 유전자 변형 종자를 사용하는 농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가공업과 사료용인 경우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라벨링 법에 의해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식자재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아

래와 같은 식품들이 라벨링 법에 관리대상 품목임

- 콩, 조리된 콩, 구운 콩, 병/캔/레토르트 파우치를 사용한 콩, 낫도(Fermented 

soybean), 미소, 두부 또는 튀긴 두부, 냉동 두부, 콩 글루텐, 두유, 콩가루, 

조리된 콩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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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팝콘, 냉동/냉장 옥수수, 병/캔/레토르트 파우치를 사용한 옥수수, 

옥수수 가루 및 전분, 옥수수를 주원료로 만든 식품

두부제품 표시사항

○ 라벨링은 주요 3가지 원료를 무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원료들이 최종 

식품의 5% 이상 구성되고 유전자 변형 원료들에서 추출한 원료들이 5% 이상 된 

식품들은 라벨링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음

○ 식품 라벨링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식품이 압수되면, 태국 정부 조사관에 의해 유전자 변형식

품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는 식품으로 판명되면 생산자와 수입자는 처벌의 대상

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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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벨링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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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잔류농약 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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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수입금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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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자료출처 >

○ 웹사이트

- 태국 관세청 : www.customs.go.th  

○ 관련법규

- 식품법(The Food Act)

- 식품 라벨링규정(Labels)

- 즉석식품 라벨링규정(Labeling of some kinds of ready-to-eat foods)

- 잔류농약 기준(Food Containing Pesticide Residues)

-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관세법(The Customs Act)

- 검역법(Thr Quarantine Act)

- 식물검역법(The Plant Quarantine Act)

○ 관련책자

- 태국의 관세제도 및 무역정책(한-태 상공회의소, 2009.06)

- 태국의 통상환경 연구(한국 조세연구원,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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